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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1] 제정·개정·폐지 사유서

제정·개정·폐지 사유서

학교규칙명 4단계 BK21심리학교육연구단 사업 관리 운영 지침

구분 □ 제정 □ 개정 ( ☑ 일부개정 □ 전부개정 ) □ 폐지

제정·개정·폐지일자 2023.02.01.자

소관부서명 4단계 BK21심리학교육연구단 작성자 박진희

제정·개정·폐지 사유

1) 제13조 : 참여대학원생의 성실 의무는 이미 상위 규정인 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
지침 제11조에 따라 주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 대학원생이어야 한다는 조항에
명시되어 있으므로, 해당 조항으로 갈음하고자 한다. 또한 감염병 팬데믹 상황이 엔데믹으로 진행되며
참여대학원생의 증가하는 해외 체류에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한다.

2) 제18조 및 제21조 :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 성과급 지급을 위해 성과 평가 시기를 사업종료
약1개월 전에서 사업 종료 전까지로 변경하여 당해 년도 사업 성과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.

주요 내용

1) 제13조 (기타) 개연구단장의 사전 허가를 받으면 개인적 사유로 인한 해외체류 (해외여행, 휴가
등)가 가능하나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 - 해당 조항 삭제

2) 제18조 (성과급 지급 기준) ① 연도별 사업 종료 약 1개월 전에 평가 하는 것에서 사업 종료
전까지 평가하는 것으로 해당 조항 수정

3) 제21조 (성과급 지급 기준) ① 연도별 사업 종료 약 1개월 전에 평가 하는 것에서 사업 종료
전까지 평가하는 것으로 해당 조항 수정

의견 수렴

위원회 심의 2023.1.2. 4단계 BK21 심리학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의 심의

사전 토의

사전예고제 해당 사항 없음

 


